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숙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

으로 생각합니다.

□ 동 제정 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 위험

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범죄 예방 디자인 요소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습니다.

또한 환경디자인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셉테드) 개념과

기본원칙을 설명하고 셉테드 개념이 적용된 해외사례를 통하여

입증된 범죄 감소효과, 잠재적 피해자의 두려움 완화효과 및

지역적 유대감 강화를 위해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범죄예방 도시

환경디자인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우선 적용 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교육

및 홍보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안전도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공공시설물 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물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범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